
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

정보교환 중단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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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단 사유

조치계획 ※ 정보 폐기 처리계획, 인사조치 계획 등  

  20   년   월   일 신고한 정보교환을 중단하였으므로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

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0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   신고인
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